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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2018도2666

마을 여교사 집단 폭행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 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조희대)은 2018. 4. 10. 신안군 흑산도(섬마을) 여교사 집

단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, ‘피고인들 각각의 준강간미

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모 또는 합동 관계를 인정할 수 있

다’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(대법

원 2018. 4. 10. 선고 2018도2666 판결)

1. 사안의 내용

▣ 공소사실의 요지

● 피고인들은 흑산초등학교 양호교사인 피해자 김하나(가명)가 술에 취하

자 피해자를 흑산초등학교 관사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순차 공모하여 

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2회 간음, 3회 간음 미수 범행을 저지르고, 

결국 피해자에게 최소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

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함

● 피고인2는 그 기회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

부 등을 2회 동영상 촬영함

● 피고인3은 위 사건과는 별개로, 2007. 1. 21.경 대전 소재 피해자 김○

○의 집을 침입하여 강간치상, 강간함

▣ 파기환송 전 원심의 판단

● 피고인들의 각각의 ‘준강간미수’ 및 피고인1의 ‘주거침입’ 부분에 관하여 

공모관계와 합동범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유에서 무죄로 

판단하고, 각자 단독의 준강간미수 범행으로 인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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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대법원의 판단

●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유죄취지로 원심판

결을 파기환송함

▣ 파기환송심 판단

●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, 위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

전부를 유죄로 인정함

● 제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형을 다시 정하여, 피고인1에 대하여 징

역 10년(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, 이하 같음), 피고인2에 

대하여 징역 12년, 피고인3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함

·범행 당시 피고인1은 피고인2가 따라 오는 것을 알면서 일정한 간격을 유

지하며 차량을 진행하 고, 피해자의 사에 도착한 후 피고인2는 피고인1 

차량 바로 뒤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 음

·이후 피고인2는 사 주변에서 10여 분간 피고인1의 범행이 끝나기를 기다

렸다가 피고인1로부터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열려 있는 사에 들어가 

피해자에 한 간음행 에 나아감

·피고인3은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 1, 2와 피해자가 식당에 없

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1에게 여러 차례 화통화를 시도했음

·피고인1은 자신의 강간미수 범행 후 피고인2가 피해자의 사에 들어가

자, 식당으로 내려오면서 피고인3에게 피고인2가 사에 들어갔다는 사실

을 알렸고, 이에 피고인3은 피해자의 사로 가게 됨

·피고인2는 피고인3의 재 으로 자신의 범행을 멈추고 피고인3이 피해자를 

간음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사 밖으로 나와 식당 쪽으로 내려갔고 피고인

3은 피고인2에 의해 나체 상태가 된 피해자에 하여 범행을 지름

2. 대법원의 판단

가. 사건의 쟁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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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저지른 준강간미수 범행에 대한 공모․합동 

관계의 성립 여부

나. 판결 결과 

▣ 상고기각 (유죄 확정)

다. 판단 근거 

▣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없음

▣ 공모공동정범, 합동범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음

▣ 양형부당의 잘못도 없음

3. 판결의 의의    

▣ 대법원이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각각의 준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 상

호 의사연락과 행위지배 하에 저지른 공모, 합동의 범행이라는 취지로 파

기환송하였음

▣ 파기환송 후 원심이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호 간의 의사연락 없

이 이루어진 독립된 범행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에 따라 

가중된 형을 선고하였음

▣ 대법원은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음


